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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방송법과 통신법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두 가지 법의 공통된 규제 특성과 차별  규제특성을 

도출해 냄으로써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핵심  규제논거를 제시하고자 하 다. 

한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고유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치가 통합법에서도 지속 으로 

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법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한 방향

성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 방송법과 통신법의 공통된 특징은 두 산업 모두 통 으로 강력한 진입규제가 용

되었고, 보편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실 하도록 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각각 추구하

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다양성의 확보와 근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방송통신 통합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통  규제논거를 유지하면서 융합 환경에 맞도록 다양성과 근성의 의미를 수정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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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and suggested the 

key legitimate of regulation where convergence law would go for in the convergence circumstances by 

drawing the common and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wo laws. Moreover, in the value of inherent pursuit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se values continued to be 

reflected in the convergence law, and indicated the direction how these values should adopt in the convergence 

law.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trong entry regulation has applied to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lso, both industries have been required to be universal service to realize the 

value. Meanwhile, the pursuit of original value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can be 

summarized as secure of access and diversity, respectively. In the convergence law,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and modify the meaning of access and diversity based on tradi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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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격히 진행되면서 방송서비

스와 통신서비스의 서비스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통  방송규제와 통신규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한 논쟁이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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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이미 유

럽연합을 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는 방송과 통신사

업의 수직  규제체계를 버리고 수평  규제체계로 

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의 

방송통신 시장에 일반 산업에 용되는 경쟁법을 그

로 용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경쟁법은 사

후 규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격히 변화하는 기

술과 시장발 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수평  규제체계 하에서 일반 경쟁법

을 송계층에 용하게 되면, 송계층에 한 포

이고 일 된 규제 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제의 

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경쟁 진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송통신 시장이 아직 유효한 경쟁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재의 시 에

서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법이 용된다면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장에 

확 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으로 

발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해서는 충분한 규제보호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 다면 방송통신서비스를 규제하기 한 통합법

은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인가? 본 논문에

서는 이에 답하기 해 기존 방송법과 통신법의 요 

정책 논거를 살펴보고, 융합 환경에 합한 국내 방송

통신 통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세계

으로 융합 환경에 응하기 한 법 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있다는 사실은 규제기구의 통합만 

이룬 채 아직도 방송과 통신의 분리된 법체계를 유지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 을 제공해 다. 

다행히 규제기구의 통합 이후, 통합법 제정 움직임이 

방송통신 원회를 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 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통합법의 체 인 방향

과 통합법에서 담아야 할 구체  규제 논거에 해서

는 아직 보  논의 수 에 머물러 있다는 은 안타

까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방송법

과 통신법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특히 두 가지 법의 

공통된 규제 특성과 차별  규제특성을 도출해 냄으

로써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핵심  규제논거를 제시

하고자 하 다. 한 방송법과 통신법에서 고유하게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치가 통

합법에서도 지속 으로 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있다면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법에서 어떻게 수용

되어야 하는지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수직  규제체계의 문제 과 수평  규제체계를 도입

의 논거를 살펴보고, 국내 통합법 제정방향에 한 기

존 논의를 분석하 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문제

와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방송과 통신규제 

논거의 공통 과 차이 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융합 환경에서 국내 방송통신 통

합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6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정리하 다.   

Ⅱ. 기존 연구

2.1 수직  규제체계의 문제 과 수평  규제체

계의 도입

통 으로 방송과 통신은 별개의 서비스로 간주되

어 왔고, 방송서비스도 콘텐츠가 송되는 네트워크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송서비스로 구분되어 별도

의 규제체계가 용되어 왔다
[15]. 그러나 디지털 기술

의 발 과 네트워크의 역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기술  특성에 구분한 서비스 구분은 무의미하

게 되었다. 더욱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임에도 불구

하고 물리  네트워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규

제를 용하는 경우, 규제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새로운 규제환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계

으로 확산되었고, 유럽연합을 심으로 한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방송과 통신을 통합 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분류체계  진입규제방식을 채

택하기 시작하 다
[31〜33]. 수평  규제체계로 알려진 

새로운 규제방식은 규제의 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

한 서비스에 해 일 된 규제를 용할 수 있고, 이

러한 장 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진입유인을 진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2.2 국내 통합법 방향에 한 논의

국내 방송  통신서비스 분류체계 역시, 통 으

로 수직  규제체계에 근거해 왔다. 방송서비스의 경

우, 방송을 콘텐츠 유형에 따라 텔 비  방송, 라디

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계유선

방송, 음악유선 방송 등으로 구분하고, 방송 사업은 

매체 형태에 따라 지상 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성방송사업, 방송채 사용사업, 계유선 방송사업, 

음악유선 방송사업,  방송사업, 송망 사업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수

직  규제체계에 근거해 왔다. 기간통신 역무는 세분

화된 개별역무를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고, 역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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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분류제도에 근거하여 서비스별로 상이한 진입, 상

호 속, 망개방, 보편 서비스 제도 등이 용되었다. 

이러한 규제체계의 문제 은 기간통신역무를 세분화

된 열거방식으로 지정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역무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다
[14].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2007

년 기간통신역무를 송역무로 환하여 포 으로 

정의함으로써 종합허가체계를 도입하 다
[6]. 이에 따

라 기존 7개 역무를 송역무, 주 수를 할당받아 제

공하는 역무, 기통신회선설비 임 역무의 3개 역무

로 통합하게 되었고, 궁극 으로는 모든 역무를 단일

역무로 통합하는 사업법 개정을 추진 이다. 역무를 

통합 으로 허가하게 되면 단일 역무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무침해의 문제

가 해소될 수 있고 기존의 세부역무에 속하지 않는 새

로운 종류의 서비스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

게 된다. 한 통신 사업자에 한 허가기 도 완화되

어 설비규모나 기술개발 실   지원계획 등을 삭제

하고 역무제공 계획 이행을 재정 , 기술  능력이나 

이용자 보호계획 등으로 최소화됨으로써 통신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통신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분류체계  진입장벽 

완화 움직임과는 달리 방송부문의 서비스 분류체계와 

진입장벽은 아직도 높은 편이고 IPTV 도입 시 방송서

비스 반에 한 새로운 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해

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IPTV만을 별도로 규제하

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IPTV 도입 논란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수직  

규제환경에서 벗어나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포 으

로 다룰 수 있는 수평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와 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진 바 있다. 구 방송 원회의 3분류체계와 구 정보

통신부의 2분류체계로 립되었던 방송통신서비스에 

한 수평  규제체계 논의가 표 이다. 2분류체계

는 방송통신 련 서비스를 콘텐츠와 송계층의 2가

지 계층으로 구분하는 유럽연합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3분류 방식은 콘텐츠, 랫폼, 네트워크 등

의 3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분류와 가장 큰 차이

은 랫폼이라는 계층을 송계층으로부터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다
[1,9,15,23].

한편, 방송통신 원회는 디지털 융합시 에 응하

기 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수평  규제체계 도

입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 통합법 마련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통합법 추진의 기본방향과 추진 략을 

발표하 다
[8]. 이에 따르면  방송, 통신 련 법률을

(가칭) “방송통신발 에 한 기본법”과 “방송통신사

업법”으로 추진하고 방송통신 기본법과 사업법 이외

의 개별법은 추후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 다. 그러나 방송통신발 에 한 기본법(안)은 국

회에서 통과되지 못하 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통

합법 체계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Ⅲ. 연구문제  연구방법

통합법 체계의 방향을 논의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도 기존 방송과 통신법규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방송과 통신은 모두 

일반 산업과는 달리 공익  성격의 산업으로 인식되

어 과거부터 국가에서 직  운 하거나 공사를 통해 

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KBS

와 KT 등 공사를 통해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익  산업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과 통신 산업은 규제논거나 

구체 인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법 논의를 해서는 이 게 립되는 규제

논거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

기서 연구문제 1이 도출된다. 

연구문제 1. 국내 방송과 통신규제 논거의 공통 과 

차이 은 무엇인가?

 세계 인 통합법 작업 움직임에 동참하기 해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 원회가 통합법의 기 가 

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사

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2]. 그 다면  시 에서 

통합법 제정 시, 가장 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들에 

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방송과 통신 산업의 통  규제논거를 

유지시켜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연구문제가 도출된다. 

연구문제 2. 국내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을 해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과 통신법 

체계를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과 통신법규

의 공통 과 차이 을 도출해 낼 것이다. 연구문제 2

를 해서는 연구문제 1에서 도출된 방송과 통신법규

의 핵심 규제논거들을 수용하면서 보다 합리 인 통

합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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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송과 통신의 규제 논거의 공통 과 차이

4.1 방송법제

방송산업은 통 으로 주 수 자원의 희소성에 근

거한 방송서비스의 사회  향력을 강조해 왔고, 이

로 인하여 방송법제는 특정 방송기업의 향력을 제

한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의 소유와 내용규제에 

을 맞추어 왔다. 

방송산업에서 주 수 자원의 희소성 논리는 주 수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 수를 

사 인 이익을 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국가

는 공공재  성격의 주 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

는가에 해 책임을 갖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방송서비스에 한 내용규제의 정당성 논리가 

도출된다
[28].

한편, 제한된 주 수 자원을 특정 기업이 독 하게 

되면 방송내용이 편향 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고 이

는 방송이 사회 반의 다양한 과 이슈를 립

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가치에 배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 진입과 소유규제는 

통 으로 요한 규제논거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방송법제도 진입(허

가) 규제, 소유/겸  규제, 내용( 고)/편성/채  규제, 보

편 서비스 규제 등의 다양한 규제를 용하고 있다
[16]. 

4.1.1 진입규제

방송법에서는 진입규제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상 방송사

업자, 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는 

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 사업을 하기 해 방송통

신 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시기마다 재

허가를 받음으로써 방송 사업이 공익  목 에 맞게 

운 되고 있는지를 평가받고 있다. 

4.1.2 소유  겸  규제

이종 는 동종 매체간의 균형 인 발 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 으로 방송사업자들은 엄

격한 소유  겸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지상 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 는 보도채  사업자는 주식 

는 지분의 30%이상을 1인이 소유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한 기업과 신문·통신사가 지상 방송사나 

종합편성 ( 는 보도채 )에 한 소유지분을 각각 

10%와 30%이상 소유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  방송 사업에 한 소유가 면 

지되고 있고 종합편성채 에 해서는 20%, 보도채

에 해서는 10%까지만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자와 방송채 사

용사업자에 해서는 수평 , 수직  소유규제가 용

되는 등, 방송사업자에 한 소유의 제한은 다각 으

로 규정되어 있다.  

4.1.3 내용, 편성, 채  구성에 한 규제

민주  여론 형성과 건 한 문화의 향상을 정책  

목표로 방송사업자들에 해서는 다양한 내용( 고)/

편성/채 의 구성과 운 에 한 규제가 용되고 있

다. 방송 콘텐츠의 내용규제와 련하여 행 방송법

은 제1조(목 ), 제3조(시청자 권익보호), 제5조(방송

의 공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를 통

해 방송 콘텐츠의 내용과 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편성규제와 련하여 로그램 장르별 균형성에 

한 의무 조항이 존재하고( , 오락 로그램이 체 

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가 되도록 

강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균형성, 주

시청시간 의 편성장르의 균형성, 외주 로그램의 강

제  의무편성 등이 용되고 있다. 

채 의 구성과 운 에 한 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

업자와 성방송사업자에게 용되고 있는데, 종합유

선방송사업자와 성방송사업자는 체 운용 텔 비

 방송채 의 수가 70개 이상이어야 하고 종합편성 

는 보도에 한 문편성 채 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직 사용채 , 특

수 계자에게 임 할 수 있는 채 , 외국방송을 재송

신하는 채 , 국가가 공공의 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 의 수에 해서도 규제의 용을 받는다.  

4.1.4 보편 서비스 규제

통신 산업과 달리, 방송산업의 경우에는 보편 서

비스에 한 법  구속력이 있거나 보편 서비스에 

한 개념정의, 보편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 방송서

비스의 종류 등에 한 체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실정이다
[13,18]. 그러나 윤석민[10,11]은 방송에

서의 보편 서비스를 방송신호 도달의 보편성,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 서비스 내용의 보편성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상

방송이 국 인 송출과 이블TV, 성방송, 

IPTV 등 유료TV 사업자들의 지상  재송신으로 인

해 무료 는 렴한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신호도달의 보편성과 이용의 보편성은 

체로 충족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방송내용의 보

편성확보를 해서는 정책당국의 규제가 필수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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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송서비스에 한 내용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

시켜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블TV 사업자들에게 

지상 방송에 송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상 방송을 

암묵 으로 보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고, 유럽의 경

우에는 공  의무재송신을 보편 서비스로 인식하

고 2002년 보편 서비스 지침(제31조)으로 이를 수용

함으로써, 지상 방송을 미국보다 극 으로 보편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18]. 한편,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송정책기획 원회가 2001년 방

송의 보편 서비스를 처음으로 언 하고 통신의 보편

 서비스 개념을 방송에도 용함으로써 사회집단간

의 지식격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방송서비

스의 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함을 강조하 다
[7]. 비

록 방송의 보편  서비스라는 용어를 방송법에서 사

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상  방송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 을 목 으로 그 존재를 규정한 

방송법 제43조(KBS 설립목 )와 제44조(KBS의 공

책임)에 의해, 교육방송인 EBS는 학교 교육보완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  교육발 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한국 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 의해, 보편

방송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4.2 통신법제

통신 규제의 논거는 통신 산업의 자연독 성, 필수

설비 이론 등의 공 측면의 특수성과 보편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공익성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통신 산업은 통 으로 자연 독  산업으로 간

주되어 왔다. 따라서 통신 산업이 시장에 맡겨질 경우 

시장실패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통신서비스를 가장 효율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독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사업자에게 통신의 공

익성을 확보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독 에 의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되었다. 

통신산업에서 필수설비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들을 

의미하는데, 를 들어 가입자 선로 등의 통신망이 

표 인 필수설비로 간주되고 있다. 필수설비를 구축하

려면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로부터 투자 을 

회수하는 것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필수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유인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경쟁을 

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해서는 정

부가 필수설비를 지정하고 이에 한 공정한 근을 

허용하는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한편, 통신산업에 있어서 보편 서비스제도는 1907

년 미국 통신기업인 AT&T의 슬로건인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 서비스(One policy, One 

system, Universal service)”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당

시의 보편 서비스 개념은 미국 내 산재된 지역 화 

사업자들을 합병하여 통합된 화시스템 하에서 이용

자들의 화통화를 용이하게 해 주는 의미로 재 사

용되고 있는 보편 서비스 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21]. 

이후 보편 서비스는 기본  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

들에게 정한 요 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

책의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1996년 개정된 미

국 통신법 (제254조)에 따르면, 보편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한 가격에 사용가능하

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18].

이러한 논거들에 의해서 통신법제의 논거는 사업자 

허가 제도를 통한 진입규제, 필수설비에 한 공정한 

근의 문제, 그리고 보편  서비스제도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4.2.1 진입규제

우선 통신산업에서 진입규제의 목 은 공공성이 큰 

통신서비스의 안정  공 을 보장하기 한 것으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해서는 허가를 통해 진입을 허

용하고 있고 별정통신 사업자에 해서는 등록을 부

가통신 사업자에 해서는 신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에 해서는 규

모의 장치산업,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효과 등으

로 자연 독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정부나 

공사를 통한 독  서비스 제공이  세계 으로 받

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신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의 확 , 기술의 발 으로 통신 

산업의 자연독 성이 감소되면서 단기 으로는 경쟁

이 비효율 일 수 있으나 경쟁을 통한 기술 개발  

서비스 발  등으로 동태  효율성 추구가 가능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인식

에 기반을 두어 이동 화 등 신규서비스와 자연독

성이 낮은 시외 국제 화 부문을 심으로 경쟁이 도

입되기 시작하 다. 

한편, 네트워크의 역화와 IP화가 진행되면서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

고, 이로 인하여 기술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진입규제

를 용하는 것이 융합서비스의 발 을 왜곡할 수 있

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유럽을 심으로 

한 많은 선진 국가들은 통신서비스에 한 진입규제

를 완화하는 추세로 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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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최근 들어 진입규제를 완화해 나아가고 있다.[31]

4.2.2 필수설비 이론과 근규제

필수설비에 한 공정한 근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을 해 필수 인 

설비를 다른 경쟁 기업들에 해 동등하게 거래하도

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5]. 문제는 정책당국의 규제에 

의해 필수설비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비보유자

의 이익 혹은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필수설비 보유자의 투자유

인을 감소시키지 않는 동시에 많은 사업자들로 하여

 필수설비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정책당국의 요한 규제목표라 할 것이다. 

통신산업에서 필수설비 이론은 근(access)규제라

는 통신 산업 특유의 규제제도를 낳게 하 다. 근규

제는 상호 속제도,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 설

비제공제도, 이동 화 로 , 무선인터넷 개방제도, 

MVNO 등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사실 통신산업에서 가장 일반 인 근규제는 상호

속에 한 규제라고 하겠다. 상호 속제도는 이용자

에게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에 무 하게 원활한 단

단 (end-to-end)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19]. 

1997년에 개정된 상호 속기 은 사업자간 속체계

의 형평성을 지향하기 해서 상호 속체계를 속사

업자간에 등한 계로 환해 속료 원가산정 상 

 검증 상을 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장지배  사

업자로 확 하 다. 다만 시장지배력을 가진 시내 화

사업자에 해서는 상호 속과 련된 별도 의무를 

부과한다. 한 속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속 (

속제공교환기)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 으로 속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간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는 기존 시내 화 사업자 가

입자선로의 세분화된 망요소를 경쟁사업자가 공동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내 화, 고속인터넷 

부문의 경쟁 활성화와 복투자 방지를 목 으로 하

고 있다
[20].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는 서비스기반 경

쟁정책의 표 인 사례로 국가별 정책방향에 따라 

그 시행의 강도는 다르다. 설비제공제도는 기간통신사

업자간 의를 통해 통신설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쟁을 진하고 복투자를 

방지하려는 목 에서 도입되었다. 로 이란 한 이동통

신사업자의 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다른 사

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비제공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쟁

을 진시키고 복투자를 방지하려는 목 에서 도입

되었다. 한편, 무선인터넷망 개방제도는 이동통신사업

자의 무선 인터넷 망에 다른 사업자들이 근하여 무

선인터넷 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이고, MVNO 제도는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2.3 보편 서비스 제도

보편 서비스 제도는 화, 기, 수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 이고도 필수 인 서비스가 소

비자의 소득수 이나 거주지역 등과 같은 개별 인 

환경요소에 상 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보편 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16]. 1990년  이후 여러 선진

국들에서 경쟁  요소를 도입하면서, 요한 통신서비

스에 한 정한 공 을 보장하기 하여 보편 서

비스 제도가 법 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1998년 기통신사업법에 보편 서비스제도가 도

입되었다. 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정한 요 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인 기통신역무”로 보편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으

며 ( 기통신 사업법 제2조) 보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통신역무를 결정하기 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  정도, 기통신역무의 보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 ,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정보화 진 등을 고려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통신사업법 제3조). 이

에 따라 유선시내 화, 공 화, 긴 통신용 서비스, 

장애인  소득층에 한 요 감면 화 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여 제도를 운 하고 있다( 기

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한편, 2002년 발표된 유럽연합(EU)의 보편 서비

스 지침(Directive)에서도 기통신부문에서의 경쟁

진과 함께 모든 이용자들의 보편 서비스에 한 

근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32].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통신산업에 있어서 보편 서비

스를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득수 에 상 없

이 안정 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고, 보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기본

인 통신이용권을 보장 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1]. 

4.3 방송법제와 통신법제 논거의 공통 과 차이

4.3.1 공통

방송과 통신 산업은 통 으로 강력한 진입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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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왔고, 방송과 통신 모두 가  많은 사람들

에게 무료 는 렴한 요 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보편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실 하도록 요구되

어 왔다는 공통 이 있다. 

방송의 경우에는 주 수 자원의 희소성과 강력한 

사회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때문에 방송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제공을 한 엄

격한 진입규제가 정당화되었다. 반면, 통신의 경우에

는 자연 독  산업으로 간주되어 정책당국에 의해 

가장 효율 이라고 단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사  규제를 부과하는 신 

독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 주었다. 특히 방송, 통

신 모두 주 수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 희소자원에 한 합리 인 배분의 수단으로 진

입규제는 정당화 되었다. 결국, 방송이나 통신산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용의 논거는 다소 상이하다고 하

더라도, 정책당국은 독  서비스 제공을 약속해 

으로써 선택된 독  사업자로 하여  해당 산업에

서의 공익  가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해 왔다는 공통

이 있다. 

한 통신법제와 달리 방송에서는 보편 서비스 

련한 명시  규정이 없었지만, 통신과 방송서비스 모

두 국민의 안녕과 사회통합 등 공익  가치실 을 

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보편 서비스의 범

에 있어서 통신서비스는 소득이나 지역에 상 없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의 범 는 기술의 발 과 사회문

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 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방송서비스의 경우 부분의 국가에서 

지상 방송서비스를 보편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키

고 있다. 

4.3.2 차이

4.3.2.1 진입 규제

방송산업과 통신 산업은 통 으로 강력한 진입규

제 용이 정당화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통신산업에

서의 진입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유럽을 심

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우, 주 수를 활용한 서비스 이

외의 통신서비스는 부분 진입규제가 사라지고 있다

고 도 무방할 것이다. 비록 국내 통신 산업의 경우, 

송역무에 해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조건이나 과거 사업자의 진입사례 등을 고려해 보았

을 때,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들은 부분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수평  규제체계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경우, 방송

이나 통신을 불문하고, 송서비스 사업을 해서는 

신고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진입규제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송서비스의 경우, 아

직도 국가들마다 진입규제의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 했듯이,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경우 방송서비스의 경우에

도 그 기능이 송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나 미국은 아직

도 기술  특성에 기반을 두어 사업자에 한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

슷한 수직  규제체계를 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에는 방송사업자들에 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IPTV의 진입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미

국의 상이한 응방식은 방송 사업에 한 진입규제

가 두 국가 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다. 미국의 경우 IPTV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이

블 사업자들과는 달리 주 단 로 면허를 받으면 해당 

주에서 별도의 지역면허 없이 통합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으로써 IPTV사업자들의 서비

스 진입을 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
[1].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속인터넷망의 

보 률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IPTV 서비

스가 제공된 지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방송으로 간주된 IPTV 서비스가 방송특유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  있었기 때문이다. 구 방송 원

회는 IPTV 서비스를 행 방송법 체계내의 별정방송 

내지는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다채 을 이용하여 텔

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을 복합 으

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분류하여 국내 방송사업 구도 

반 속에서 기존의 방송매체들과의 공정경쟁을 보장

하며 도입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구 정보통신부

는 IPTV 서비스를 새로운 융합서비스로 인식하고, 기

존 통신법이나 방송법의 틀 내에서 수용하기보다는 

역융합서비스사업법과 같은 제3의 입법을 통해 

규제하자는 입장을 제시하 다. 

IPTV의 진입방식에 한 입장 차이는 융합 환경에

서 수평  규제방식 도입에 한 시각차이로 이어졌

다. 소  “2분류 ”와 “3분류” 논쟁으로 치달았던 수평

 규제체계 논란은 방송과 통신산업에서의 통  

규제논거를 융합 환경에서 확  용하고자 하는 이

해 계자들 간의 마찰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14]. 

이상우
[15]는 2분류 3분류 논쟁의 핵심을 랫폼의 

기능들 에 패키징 기능에 한 규제논란으로 간주

하고, 2분류와 3분류 방식에 한 불필요한 갈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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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키징 기능에 별도의 사업자 구분이 필요한지에 

해 논의가 모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 

다양한 통신역무를 송역무로 단일화하고 송역무

에 한 낮은 진입규제를 용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결국, 2분류와 3분류 논란은 방송에서의 

강력한 진입규제와 통신에서의 낮은 진입규제를 융합 

환경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4.3.2.2 소유규제

방송산업과 통신 산업은 소유규제의 측면에서도 상

당히 다른 법제도가 용되고 있다. 통신 산업의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에 해서만 49%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방송산업에서는 사업자별로 상

당히 다양하고 엄격한 소유 지분제한 규정이 용되

고 있다. 2009년 7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방송산

업에 있어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는 하나, 통신산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복잡

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용되고 있다. 방송산업에

서 소유규제가 엄격한 이유는 방송산업에서는 통

으로 다양성 논리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다

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존재할 때, 이들은 서로 다른 

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곧 방송의 다양

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소유의 다양성이 내용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는 일

된 연구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29]. 소유의 다양성이 내

용의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업자

들이 오히려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내용의 

획일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6]. 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내 방송 사업자의 소유지분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배주주의 향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에 한 기본 인 분석이 없이, 공익

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방송산업에서의 소유지분 규제

를 당연시 해 왔다
[4].

4.3.2.3 내용규제와 근규제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에서 가장 큰 규제차이 은 방

송은 내용규제를 통신은 근규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방송산업에서 내용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

는 방송매체의 사회  책무를 강조하는 통 인 방

송규제 철학에 뿌리 깊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다
[25]. 한 방송산업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덜 편향되고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방송산

업에서 내용규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이용

되어 왔다
[30].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송시장도 이블TV, 성방

송, IPTV 등 다양한 송기술의 발 과 방송통신 융

합의 진 으로 지상 방송 심에서 다매체 다채  

시 로 변하고 있다. 한 디지털 방송기술의 발달

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상 방송의 아날로

그 방송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디지

털 환이 완료될 경우 부분의 가구들은 기존에 

여섯 개의 무료 지상 채 을 시청하던 것에서, 수십 

개 정도의 디지털 지상  채 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25]. 결국, 방송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송기술의 지속  등장은 시청자의 미디어 시청행태에 

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은 주

수의 희소성이라는 방송규제의 통  근거를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의 강력한 사회문화  향력

에 근거한 방송규제의 정당성도 차 퇴색시킬 것으

로 측된다. 

한편, 통신산업에 있어서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가

장 큰 규제제도는 네트워크 설비에 한 속  네트

워크에 한 개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 련한 규

제라고 할 수 있다.  근 련한 규제는 소  “서비스 

기반”정책의 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기

반 경쟁이란 경쟁사업자가 일부 는 부의 설비나 

서비스를 기존 사업자에게 의존하면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설비기반 경쟁이란 모든 사업자가 자

체로 구축한 설비를 통해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

비기반 경쟁은 서비스 기반 경쟁에 비해 본격 인 경

쟁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업자

가 자신의 설비를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기술간 경

쟁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

고, 진입자가 기존 사업자의 요 , 서비스, 기술 등에 

종속되는 서비스기반 경쟁에 비해 유연성과 신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각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해 요   제품 차별화, 반  효율성  서비스 질

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제  편

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설비기반 

경쟁은 규모 투자소요로 인해 설비기반 진입 자체

가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넓은 지역을 상으로 경

쟁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활성화가 지연될 우

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서

비스 기반 경쟁 하에서 신규 진입자는 기존 사업자의 

요 과 서비스  기술 등에 종속됨으로써 경쟁효과

가 상 으로 을 수 있고 효율 인 설비제공 가격 

도출이 어려울 경우, 네트워크 투자에 한 유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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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 까지 설비기반 경쟁을 통

해 고속인터넷 시장을 발 시킨 모범 인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등과 같은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설비

기반 경쟁정책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FCC가 필요하다고 단되는 모든 

네트워크 요소에 한 개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즉, 

경쟁사업자가 근하지 못할 때, 심각하게 경쟁을 

해할 우려가 있는 네트워크 요소를 결정하고 이에 

한 개방의무를 부과하 다. 그러나 1996년 FCC가 지

역경쟁명령(local competition order)을 통해 망개방 

요소를 가  넓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

련의 법원소송이 이어졌고 2005년 9년간의 법원소송

의 결과 FCC는 망개방 의무를 통신법에서 완 히 삭

제하 다. 반면에 유럽은 규제기 으로 하여  상당한 

시장지배력(significant market power)보유 여부를 결

정하게 하고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가입자망(local loop)을 개방하도록 의무화하 다
[33]. 

그러나 가입자망 개방제도는 신규 사업자의 신이나 

투자 유인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충분하게 

확립된 이후에는 철회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통합법 제정의 

추진 방향

5.1 진입규제

방송통신통합법은 기업의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극

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는 방송통신통합법이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의 방송통

신 시장으로의 진입유인을 높임으로써 방송통신 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방송통

신 통합법은 새로운 기술이 지속 으로 방송통신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 신(technological innovation)을 

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통합법이 수용해야 할 이러한 방향성은 최

근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평  규제

체계의 목 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002년 수평  

규제체계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경우, 모든 종류의 서

비스를 송과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하고 송계층에 

해 일반인가를 용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

입과 신규기술의 도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31]. 일반인가 체계 하에서는 방송, 통신

의 구분 없이 자커뮤니 이션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진입 차를 요구하고, 진입 차도 서비스 제공

을 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이름, 등

록번호, 주소, 화번호, 제공하는 서비스나 네트워크

에 한 짧은 소개, 서비스 제공 개시일 등을 기입하

고 제출하면 된다
[37]. 

진입규제의 완화가 방송산업이나 통신산업에 정

 향을 미쳤다는 실증  분석결과는 상당히 많다. 

를 들어, 1982년 BT의 민 화가 소비자잉여의 증가

를 가져왔고, 뉴질랜드에서 1987년의 경쟁도입과 

1993년 국 기업인 TCNZ의 민 화가 연간 5.6퍼센

트의 생산성 증 와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화서비스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킨 것

으로 나타났다
[27][34]. 1984년에서 1997년 사이에 남미

와 아 리카 30 개 국가에서는 경쟁 도입으로 인하여 

통신서비스의 회선설비, 공 화의 수  시내 화요

에 정 인 기여를 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40]. OECD 국가에 한 연구결과에서도 민 화와 경

쟁정책의 도입이후, 시장 내의 사업자수의 증가는 생

산성  품질향상을 가져왔고, 통화료 인하의 효과도 

있었음을 밝 냈다
[41]. 미디어 산업의 경쟁도입에 

한 연구에서도 미국에서 DBS가 도입됨으로써, 유료

TV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

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35].  

이러한 에서 수평  규제체계 도입방식과 련

하여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2분류 3분류 논란은 보

다 생산  논의로 환될 필요가 있다. 3분류방식에서 

주장하고 있는 랫폼 계층의 별도구분은 패키징 기

능에 한 구분으로 보다 명확히 논의될 필요가 있고, 

과연 진입 단계에서 3분류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

에 해서는 보다 생산  논의가 필요한 시 이다
[15]. 

만일 패키징 기능에 한 공익  향을 우려한다면 

진입 단계에서 3분류 방식을 주장하기 보다는 송사

업자로 진입 후, 패키징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 이고 효

율 인 방식이 될 것이다. 송서비스로 진입체계를 

통합하게 되면 송사업자로 진입한 사업자들은 다양

한 기술방식으로 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만일 송사업자들이 추가 으로 패키징 기능을 제공

하게 될 경우 이에 한 추가  의무를 수하면 될 

것이다. 

콘텐츠 계층에 해서는 사회문화  향력을 고려

하여 차별  진입규제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콘텐츠가 제공되는 유형, 즉 콘텐츠 제공의 양

방향성 정도, 소비자에 의한 통제성 등에 따라 차별  

규제를 용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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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체계를 도입한 국이나 재 수평  규제체계 

도입을 비 인 일본의 경우에도 콘텐츠 계층에 

해서는 콘텐츠 제공방식 유형별로 차별  규제를 

용하고 있다는 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

은 사례라고 하겠다
[15].

한편, 소비자 측면에서는 방송통신 통합법의 제정

으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 시장으로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자 측면과 소비

자 측면의 잉여가 극 화된다는 것은 방송통신 시장

이 효율 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장이 효

율 으로 움직일 때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서

비스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 

5.2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

방송통신 통합법은 방송산업의 통  규제논거인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 다

면 융합 환경에서 미디어의 다양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통 으로 미디어에서의 다양성은 소유규제를 통

해 담보될 수 있다는 논거 하에 미디어 시장에 한 

엄격한 소유규제가 용되어 왔다. 이는 미디어 소유

의 다원성을 통해 미디어 내용의 다양성이 담보될 것

이고, 다양하게 제공된 콘텐츠는 소비자들이 골고루 

소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36]. 소유규제의 필

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디어 시장에 소유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거  자본에 의한 미디어 소유의 집

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미디어 시장에 다양한 목소

리가 사라지게 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2]. 

그러나 소유규제의 정당성 논거는 이론  논거나 

정서  측면에서 비롯된 가정보다는 실증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6]. 소유규제의 논거, 

즉 소유의 다원성이 내용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내

용의 다양성은 다시 노출의 다양성으로 연결된다는 

가정에 한 보다 실증  분석이 필요한 시 이다. 이

러한 연결고리를 밝히는 연구들이 일부 있어 왔으나 

부분 일 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36,38,39].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미디어사업자의 

지분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배주주의 향

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에 한 기본  분석을 

바탕으로 미디어 소유와 내용의 다양성 간의 계를 

분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미디어 소

유와 다양성 간의 계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다. 과거에도 이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앞

서 언 하 듯이 일 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

다. 따라서 미디어의 다양성 확보를 해 소유규제에 

을 맞추기 보다는 다양성이 실 되는 마지막 단

계, 즉 노출의 다양성 확보에 보다 을 맞출 필요

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디어를 이용하기 한 기술

, 경제  제약은 사라지고 있으나 여 히 특정 콘텐

츠만이 들의 주목을 받고 사회  심을 불러일

으키고 있는 것이 실이다. 윤석민
[24]의 연구는 다양

한 지표들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여론 지배력을 

측정해 보았는데, 지상  3사의 여론지배력은 평균 

50%라는 높은 수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

액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여론지배력이 68.85로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5개 포털의 여론 지배력이 16.2%

로 나타남으로써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는 지상 TV

와 포털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 졌다. 따

라서 재 국내 미디어 산업은 다양한 이 제공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단할 수 있고, 향후 다양성 보

장이 필수 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주 수의 희소성이 감소하고 

있고 구나 렴한 비용으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디어의 다양성에 분명 

정  향을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지상 방송

사들이 제작하는 콘텐츠 는 이블 채 들 에서

도 많은 자본을 투자한 고품질의 콘텐츠는 정 규모

의 들에게 도달되고 있는 반면, 이보다 수 으로

는 많은 다양한 채 들이나 콘텐츠들은 극히 일부 시

청자들에게만 도달되거나 사회 으로도 거의 주목받

지 못한 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융합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들의 등장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고 미디어 시장에 한 진입장벽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사업자들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실제로 들의 주목을 받는 콘텐츠를 제공하

는 사업자들은 제한 이라고 하겠다. 결국 기술 , 경

제 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이러한 콘텐츠에 한 다양한 이용을 활성

화시키는 것이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할 요한 과제

가 될 것이다. 

5.3 근 련한 규제틀의 확보 

통 으로 통신규제의 목 은 경쟁  시장을 효율

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한 근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국내 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도 

기통신설비의 제공, 가입자선고의 공동활용, 상호

속 등 네트워크에 한 근 련한 규정이 비교  상

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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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법에서는 네트워크 근과 련된 규정

은 없다. 최근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는 

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방송

련 법에서도 처음으로 네트워크에 한 근이슈를 

담고 있다. 그러나 방송산업에서도 차 콘텐츠에 

한 근 이슈가 쟁 화 되고 있다. 2002년 성방송과 

2006년 성DMB 출범 시 지상 채 의 송출거부로 

인한 가입자 확보의 어려움, 2003년부터 불거진 성

방송에 한 인기 이블 채 의 송출거부, 최근 서비

스가 시작된 IPTV와 지상 채  간 채  송출 련 

상지연  고가의 송출 비용 문제 등은 모두 콘텐츠 

근과 련된 이슈들이다.   

결국, 융합 환경에서는 방송부문과 통신부문 모두 

콘텐츠나 네트워크에 한 근 이슈가 요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정될 통합법에서도 콘텐

츠와 네트워크에 한 통합  근규정 마련이 필요

해 보인다. 

우선, 통합법 제정 시 콘텐츠에 한 근규정을 포

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 

방송법에서는 보편  시청권에 한 규정만 있고, 인

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서는 실효성은 없지만 콘텐츠 

동등 근에 한 규정이 있다. 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상 콘텐츠에 한 제공 거부나 정가격 수

, 그리고 IPTV나 성방송에 한 이블 채 의 

배타  거래 등이다. 그러나 재의 법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을 통합 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통합법에서는 신규미디어의 진입유인을 높이고 

미디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한 근이슈를 통합하여 체계 으

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재 인터넷멀티

미디어방송법에 존재하는 콘텐츠 동등 근 조항을 방

송통신통합법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일 되고 통합

으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미

국이 1992년 많은 이해 집단들의 반 에도 불구하고 

로그램 근 규정을 용한 것은 유료TV시장에서 

송사업자들의 핵심  콘텐츠에 한 근을 강제함

으로써 유료TV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함이었

다. 이를 통해 미국의 유료TV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

아졌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7]. 물론 장기 으로 유료TV 시장이 

유효한 경쟁체제에 도달했을 때에는 독  콘텐츠 

제공이 합리 인 비즈니스 략임을 인정하여 콘텐츠

의 동등 근을 강제화하는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한 재 가장 쟁 이슈가 되고 있는 지상 채

에 한 근이슈에 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우
[26]가 주장하듯이 지상 채  

사업자들은 희소한 주 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가로 

공익  방송 로그램 제공을 약속하 고, 따라서 이들

이 제공하는 로그램들은 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유료매체들로 하여  지상  채 을 제

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상  채 에 한 의무재송신 규제를 

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료TV 매체들은 자발 으

로 지상 채 을 제공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보다 

실 인 방안은 지상 채 사업자들에게 의무제공 규

제를 용함으로써 어떤 유료TV 사업자로부터 지상

콘텐츠에 한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상 채 사업

자들은 자신의 채 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다. 랑스, 체코, 국, 벨기에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

도 지상  채 에 한 의무제공 제도를 용하고 있

는데, 이러한 국가들에서 의무제공 제도를 용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 시장에서 공개되고 공정한 경쟁환

경을 구축하고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 

한편, 네트워크에 한 근에 있어서 이용 가 산

정방식과 필수설비에 한 근 이슈가 요해질 것

이다. 이용 가 산정방식은 상설비의 사회  가치를 

반 하고 설비를 이용한 효율  진입이 진되며 제

공자와 이용사업자의 투자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에 한 개방 제도는 

필수설비를 보유한 지배  사업자에게 합리  요청이 

있을 때 일정한 기한 내에 근제공을 한 정을 체

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개방의 기본취

지는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근을 규제

를 통해 허용하여,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신을 

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개 경쟁도입이 단기

으로 어려운 물리  네트워크 계 에 한 근을 

제도 으로 개방함으로써 송, 서비스 등 상  계

의 소매 경쟁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네트워크 개방의 논리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후발 사업자가 자체 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서는 스스로 투자하고 신규 진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정도의 설비, 즉 필수성이 입증된 설비에 해서만 

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

으로 설비용량의 한계, 기술 으로 요청된 설비요소

의 기술  분리의 어려움, 기술  안정성 훼손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 근 거부는 정당화되어 왔다. 신규 

투자된 설비의 경우에도 개방의무가 유 되나 근거

부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크다면 개방 상에 포함시키

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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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형평성 보장

방송통신 통합법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서 형평성(equity)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시민사회의 사회경제  격차가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격차로 이어지지는 말아

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방송서비스 부문에 있어, 방송통신 통합법은 

지상 방송에 한 의무재송신 규제의 목 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상 방송에 한 보편  서비스가 실 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 국내 방송법은 

지상 방송 의무재송신에 한 규제의 목 과 의무재

송신 상채  선정에 한 명확한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규 매체가 출 할 때마다 지상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재의 방송법에서는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 채 의 경우 의무재송

신 규제의 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제외한 이유에 

한 명확한 법  근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유료매

체들의 생존에  향을 미치는 지상 방송의 

송 이슈는 지속 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IPTV 사업자들이 무리한 자 을 지불하면서까지 지

상 채 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IPTV의 수

익성 악화  이로 인한 유료매체들의 시청자에 한 

비용 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 

이러한 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제정될 통합법은 

유료매체들의 지상 채  송 련한 분명하고도 합

리 인 조항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앞서 근규제

의 방향에서도 논의하 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  

채 들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 한 의무

재 송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 유료TV 매체들

은 모든 지상  채 들을 제공하고자 할 유인이 존재

한다
[25]. 따라서 지상 채 들에 한 의무재송신 규

제보다는 지상 채  사업자들에게 유료TV 사업자들

이 요구 시, 자신들의 채 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

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6].

한편,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재 통신법에서와 

같은 보편 서비스 제도를 지속할 경우 시장기구와의 

지속  갈등구조가 상된다
[18]. 이는 융합 환경에서 

보편 서비스 제도와 시장기구와의 갈등이 불거질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편 서비스의 범

주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보편 서비스에 포함

될 때 제되었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융합 환경에서

는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를 들어, 과거 자연 

독  서비스로 간주되었던 화서비스의 경우 복

투자보다는 하나의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라고 간주되었고 따라서 단일 사업자에

게 독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는 신 보편 서비

스 의무를 부여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융합 환

경이 진 되면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서

비스들이 등장하면서 화서비스 시장에는 경쟁이 치

열해 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에 한 보편

서비스 의무는 그 정당성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융합 환경에서는 통신서비스의 보편 서비스 범 를 

시장 기구에 의해 실 되기 어려운 서비스에만 한정

하고, 시장 기구에 의해 기존의 보편 서비스로 제공

되던 서비스들의 일부를 경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통합법 제정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합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요한 요소들을 제안함으로써 통합법 구축의 바람직

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방송과 통신

의 규제논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법이 지

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 다. 

방송과 통신규제의 가장 큰 차이 은 방송은 다양

성을 통신은 근성 확보를 가장 요한 정책목표로 

삼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융합 환경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해 과거와 같이 소유규제를 통한 다양성 

확보라는 입증되지 않은 논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노출의 다양성을 높이기 한 정책수단을 고

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이슈는 통 으로 통신산

업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콘텐츠에 한 

근도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핵심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러한 콘텐츠에 

한 근이 신규미디어의 생존에 직  향을 미치

는 경우에 핵심  콘텐츠에 한 근규제는 통합법

에서 다루어야 할 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네트워크

에 한 근의 경우, 네트워크의 필수성 여부를 면

히 분석한 후, 필수설비로 간주된다면 해당 네트워크

에 한 근을 원하는 사업자들에 한 근개방을 

강제화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으로 후발사업자의 직 투자가 가능하고 기존사업

자의 망과 유사한 체 망들이 등장하는 경우, 기존사

업자 네트워크의 필수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

우, 네트워크 제공 도매시장에 한 경쟁상황 평가가 

필요하고, 유효한 경쟁체제에 도달했다고 단되는 경

우, 설비제공의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물론 네트워크

의 경우, 콘텐츠와는 달리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하기

를 원하는 경우 네트워크 용량의 한계로 인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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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들에게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합법 제정 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기존면허체계가 신규면허체계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기존 면허사업자와 신규면허 사업자 간의 갈등해소의 

방안이다.   

통합법이 제정되는 경우 새로운 면허체계가 만들어

짐으로써 진입규제의 강도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기존면허와 신규면허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하게 될 것이다. 를 들어, 기존 면허에 부여된 권

한이나 조건이 신규 면허보다 우월할 경우, 기존 면허

를 신규면허로 강제로 환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발

생할 것이다. 반 의 경우, 즉 기존면허를 신규면허로 

변경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기존 면허사업자는 신규면허사업자보다 우월한 치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환경 구축

이 어렵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유인을 상쇄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신규 면허에 부여된 권한이

나 조건이 기존 면허보다 우월한 경우, 기존 면허 사

업자가 면허 만료일 이 에 신규 면허 사업자로의 

환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기존 면허사업자는 불리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존 면허를 

신규면허로 환하는 문제는 양쪽 면허의 권한이나 

조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는 상이한 면허체계를 동시에 유지해 나

가는 것이 규제의 비용과 행정 처리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 효율성, 규제의 불확실

성 제거 측면에서 단일면허 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면허 사업자를 강제로 신규 면허체계로 

환시키는 것은 법률  도 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면허사업자들에게 자신의 면허가 만료될 

때까지 기존 면허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신규면허로 

즉시 환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통합법이 지향해야 할 여러 가

지 요소들을 제안하 지만, 통합법에서 다루어야 할 

요한 요소들 의 하나인 경쟁정책의 부분을 간과

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합법 제정과 련된 경

쟁정책 이슈에 해 보다 구체 이고 실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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